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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1. 주요 내용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

생의 경우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법 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할 시에

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제1항). 

 

또한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

하지 못합니다(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그리고 오후 10

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은 금지됩니다(법 제9조의2).  이를 위반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6조). 

 

2. 다운로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2016. 8. 4. 시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6.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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